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수사 착수
경기사법경찰, 관련법 위반 고발로 … 표시판 미부착 포함 5개항 위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월10일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 환경국은 자체조사와 경기지방경찰청 조사내용을 토대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했다.

환경국은 불산 저장탱크 연결부위 부식,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폐수처리용 탱크 연결부위 노후화, 방재장비

함 공기호흡기 부실, 일부 유독물 저장시설 표시판 미부착 등 5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표시판 미부착(3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4개 위반사항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 환경국은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사실도 적발했으나, 과태료 120만원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조항

이 없어 고발장에서 제외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전문직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고발장의 위반사항별로 혐의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며, 경기도 특사경에는 환경전문직 수사관이 23명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고발장을 상세히 검토하고 조사대상자를 선별하며 현장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

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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